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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와 해당 판례고찰
(투약 측면)

1 투약 

투약에 의한 사고의 과실판단은 문제된 약제의 약품설명서를 기

준으로 하고 있다.투약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의 확인의무,투여 또

는 사용의 필요성 및 시기의 확인의무 ,투여한 약제의 확인의무,

복용방법의 설명의무 및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의무가 포함 된

다. 이러한 주의의무를 가진 의사가 실제로 약을 투여할 경우에

는 당해 질병 및 그 증상의 정도에 어떠한 약제가 가장 적합하고 

그 용량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. 약품설명

서에 지시된 용법과 용량을 투여 하였고 그 결과 후유증이 발생 

하더라도 위 약제의 선택이 당시의 의학기술 수준과 진료환경 및 

조건 등 제반 기준에 합당하다면 과실을 부인 하고 있다.의사는 

약제를 선택하여 투여 할때 그 약제의 효능과 이에 따른 금기,부

작용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.

2. 관련판례

■ 판례 1



투약후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 하였더라도 투약이 적정 하였다

면 병원의 과실이 아니다. 치료 당시 국내에서 동 치료방법이 널

리 사용되어 왔고 부작용이 없는 다른 대체약품도 없었으며 위독

한 상태의 환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면 가족의 동의

없이 위 치료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도 위 후유증이 병원의 과실

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.(서울동부지원1991.10.9.88가합

20881)

■ 판례 2

카나마이신 투여후 난청을 일으킨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

한 것은 잘못이다. (대법원1985.8.13선고85다카372판결)

■ 판례 3

약물에 대한 과민성 이상소인자임을 예지할 방법이 없는 과민반

응의 결과까지를 의사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(일본 오오사까 고

등재판소, 1972. 11. 21. 판결, 판시 No. 697. 55).


